
2019년 헤이그재판협약의 해석과 제19조의 선언*

1)최 성 호**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7615)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법학박사

<국문초록>

2019년 “민사 또는 상사에 관한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이하 ‘(헤이그)재판협약’)이 체결되었고, 2023년 9월 1일 동 협약은 발효

하였다. 우리 국내법인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도 협약에 따라 개정작업을 진행

해야 하며, 또한 협약 가입을 위해서는 조약의 구속적 동의절차인 국회비준 동의

를 거쳐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조약의 의미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헤이그재

판협약의 선언(declaration)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그 범위를 검토・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헤이그재판협약 제19조의 국가 등의 적용제외 선언에 대한 검

토는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동 협약 제1조의 적용범위, 제2조 제1항 ⓝ

호, ⓞ호, ⓠ호의 정부관련 배제조항, 제2조 제4항의 정부당사자 관련 및 제2조 제

5항의 주권면제조항 등과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서 제19조에 따른 선언여부 및 그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 헤이그재판협약에 내재한 해석원칙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해석원칙 설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판협약 발효 후 외국 법원에서

우리 판결이 배제되는 경우, 그리고 우리 법원에서 외국판결을 배제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판협약에 근거한 정당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새로운 조약이 채택되고 발효되는 초창기에 여타 체약국에서 사후관행, 즉 판례

및 판례에서 도출되는 법원칙이 빈약한 시기에 조약문 해석원칙에 대한 논의는

유용하며, 또한 국가의 판례가 권위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도 조약의 해석규칙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먼저 국제조약을 성안자의 관심사항은 조약을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조약

의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가 될 것이다. 반대로 조약을 해석하는 주체의 경우

에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국제사회 조약해석의 일반원칙인 조약

법협약을 기초로 조약해석의 기본원칙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2023년 발효한 헤

이그재판협약에서 국가가 당사자로 참여한 재판의 판결에 헤이그재판협약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또 다른 하나의 프로젝트 결과물인 헤이그재판

협약은 비록 재판협약 상 적용제외 사항이 존재하지만, 외국 판결을 국내 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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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9년 “민사 또는 상사에 관한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이하 ‘(헤이그)재판협약’으로 줄임)이 체결되었고, 2023년

9월 1일 동 협약은 발효하였다.1) 우리 국내법인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도

협약에 따라 개정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또한 협약 가입을 위해서는 조약의 구

속적 동의절차인 국회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조약의 의미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헤이그재판협약의 선언2)(declaration)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그 범위를 검토・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헤이그재판협약 제19조의 국가 등의 적용제외 선언에 대한 검토는 조

1) 헤이그재판협약은 2023.09.01. 발효요건을 충족하여 발효하였다. 그 후 독일, 프랑스 등 유

럽국가 위주인 33개국이 비준동의절차를 완료하였다. 유럽연합, 코스타리카는 (해석)선언을

통해 조약의 일정부분 변경하면서 발효하였다. 자세한 것은 https://www.hcch.net/en/instruments

/conventions/status-table/?cid=137

2) 헤이그재판협약 제14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5조에서 개별적 선언내용을 규정하

고 있고, 제30조에서 선언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2023년 9월 1

일 발효한 조약에서 코스타리카는 제14조에 따라, 그리고 유럽연합은 제18조에 따른 선언

을 통해 조약에 가입하였다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tatus-table/

notifications/?csid=1469&disp=resdn

국제법에서 선언은 조약의 의미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발표하는 당사국의 일방적 선

언이며, 이는 명칭은 상관없이 내용이 그러하다면 선언으로 간주한다. 다만 조약의 유보와

다른 점은 선언은 조약상 의무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에서 그 구별 실익이 있다;

Guide to Practice on Reservation to Treaties, in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11, vol. II, Part Two, para. 1, 2.

동일하게 승인・집행하는 다자체제를 형성하였다. 차후에 우리나라도 구속적 동의

절차를 거쳐 헤이그재판협약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헤이그재판협약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선언을 통해서 협약의 일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

한데, 특히 여기서 제19조의 정부 등과 관련된 재판에 관한 선언에 그 중점을 두

어 향후 헤이그재판협약 가입 시 또는 그 후 제19조 관련 선언의 내용과 범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주제어 : 헤이그재판협약, 해석원칙, 상호주의, 선언,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주권면제,
민・상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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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동 협약 제1조의 적용범위, 제2조 제1항 ⓝ호,

ⓞ호, ⓠ호의 정부관련 배제조항, 제2조 제4항의 정부당사자 관련 및 제2조 제

5항의 주권면제조항 등과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서 제19조에 따른 선언여부 및

그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 헤이그재판협약에 내재한 해석원칙을 다양한 관점에

서 검토하고 해석원칙 설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판협약 발효 후 외국 법

원에서 우리 판결이 배제되는 경우, 그리고 우리 법원에서 외국판결을 배제하

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판협약에 근거한 정당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

요하다. 특히 새로운 조약이 발효되고 새롭게 운용되는 시기에 각각의 다른 체

약국에서 사후관행, 즉 판례 및 판례에서 현출되는 법원칙이 빈약한 시기3)에

조약문 자체의 해석원칙에 대한 검토는 실질적으로 유용하며, 또한 체약국 법

원의 판례가 권위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정조약 해석규칙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4)

헤이그재판협약의 체결 전후로 해서 국내에서 학술대회와 다양한 연구 활동

으로 인해 관련 연구가 상당히 진행이 되었고,5) 또한 재판협약 성안을 위한

외교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입장을 대변하며 주도적 역할을 한 연구자 및 실

무자들의 빨 빠른 국내에서의 동향 보고 등을 통해서 국제법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며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6) 더 나아가 재판협약

이 발효되고 실제로 협약의 적용단계에 있어 이러한 기초연구는 외면 받을 수

3) 가령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헤이그재판협약을 비교하자면, CISG는 국제적 상관습 및

관행을 기초로 만들어졌지만, 재판협약의 경우는 현재까지 예측할 수 없는 ‘국제적 분쟁해

결의 공통원칙’을 점차적으로 형성하는 데 기여해야 하는 경우라 본다면 특히 관련 법원칙

이 빈약한 것은 자명하다. 즉, 헤이그재판협약은 외국판결 승인집행의 영역에서 국제적으

로 공통된 신의칙의 규정 또는 국제민사소송법상의 일반원칙이 확인 또는 생성되는 기반

을 제공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장준혁, “2019년 헤이그 외국판결 승인집행협약”, 국제사

법연구 제25권 2호, 한국국제사법학회(2019), 490-491면.

4) L. DiMatteo, “The CISG across National Legal Systems” in International Sales Law: A

Global Challe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2014), p. 600.

5) 한국국제사법학회를 중심으로 헤이그재판협약의 심도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동

협약의 소개, 가입시 고려할 점, 절차적 측면, 심지어 조약문 국문 번역까지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 미래에는 세부적 내용뿐만 아니라 협약 가입을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정리할 부분에

대한 연구를 기대한다. 따라서 협약의 해석원칙과 조약에서의 선언의 검토는 의미가 있다.

6) 재판협약 채택 1주년 되는 날 대규모 학술행사를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고 가입방안에 대

한 논의가 있었으며, 외교회의에 직접 참석한 연구자들이 국내 연구자들과의 정보교류, 신

문기고 등의 방법으로 소통하였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특히 재판협약이 국내법의 입법,

해석, 실무와의 연관성을 정리하고 추가 연구의 동력을 제공한 것은 학술행사의 취지를 잘

살린 것으로 보인다; 장준혁,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의 우리나라 입법, 해석, 실무에 대

한 시사점과 가입방안”, 국제사법연구 , 제26권 2호(2020), 155-1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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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우려가 있고 또한 이런 연구를 토대로 더 현실적인 문제에 관한 연구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동 연구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국제조약 성안자의 관심사항은 조약을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조약

의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가 될 것이다. 반대로 조약을 해석하는 주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즉 조약해석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 조약과

관련된 관습법을 조문화하여 조약해석의 일반원칙을 제공하고 있는 비엔나 조

약법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하 ‘조약법협약’으로

줄임)의 역할은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각국 법원에서 조약을 해석해야 하는 경

우, 판사들이 조약의 자구 및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조약성안자 뿐만 아

니라 조약의 해석의 당사자들 역시나 중요한 관심 영역이다. 따라서 조약을 성

안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외교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약해석은 어쩌면 외

부적으로 밝혀지는 장래 결과물의 성격으로 인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7) 이러한 견지에서 국제사회 조약해석의 일반원칙인 조약법협약

을 기초로 조약해석의 기본원칙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2023년 발효한 헤이

그재판협약에서 국가가 당사자로 참여한 재판의 판결에 헤이그재판협약의 적

용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8)9)

그 다음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이하 ‘헤이그회의’로 줄임)의 또 다른 하나의 프로젝트 결과물인 헤이그

재판협약은 비록 재판협약 상 적용제외 사항이 존재하지만, 외국 판결을 국내

7) Beaumont P, “Reflections on the relevanc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to private

international law treaty making”, Hague Recueil des Cours, vol. 340(2009), pp. 9–62.

8) 오늘날 대부분 국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재판에 대하여 자국 내에서의 효력을 인정

한다. 이와 같이 외국재판의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는 것을 외국재판의 ‘승인’이라고 한

다. 이러한 승인을 통하여 외국재판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게 된다. 한편 외국재판의 ‘집

행’이란 승인요건을 갖춘 외국재판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국에서 강제집행을 위하여 필

요한 절차를 말하며, 이러한 집행은 승인과 동시에, 또는 승인과 별개의 절차에서 이루지

기도 한다; 김효정,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서의 상호보증 요건에 관한 미국법의 입장

및 시사점”, 국제사법연구 제26권 1호(2020), 48-49면.

9) 2005년 관할합의협약의 성안 계기로 헤이그재판협약을 위한 시도가 재차 이루어졌다. 특별

위원회의 노력 끝에 초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2019년 제22차 외교회의를 통해 남은

쟁점을 타결하여 2019년 헤이그재판협약이 체결되었다. 특별위원회는 동 협약에 대한 해설

보고서를 네 차례 수정 작성하여 협약해석의 보충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종 해설

보고서는 2020년 9월 영・불어 합본을 책자형식으로 발간한 자료이다; Convention of 2

July 2019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Explanatory Report“, as approved by the HCCH on 22 September

2020(이하, ‘해설보고서(2020판)’). 자세한 것은 https://assets.hcch.net/docs/a1b0b0fc-95b1-

4544-935b-b842534a120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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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동일하게 승인・집행하는 다자체제를 형성하였다. 2019년 제22차 외교

회의(Diplomatic Session)를 통해서 헤이그재판협약이 체결된 후, 최종의정서

(Final Act)에 교섭 회원국의 서명을 통해 협약의 정본 인증과 동시에 완성을

공식화한 단계로 협약의 교섭 회원국은 각자의 국내 절차인 서명, 교환, 수락,

비준, 승인 또는 가입 등의 구속적 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10)하였다.11) 차후에

우리나라도 구속적 동의 절차를 거쳐 헤이그재판협약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에

서 헤이그재판협약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선언을 통해서 협약의 일

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특히 여기서 제19조의 정부 등과 관련된

재판에 관한 선언에 그 중점을 두어 향후 헤이그재판협약 가입 시 또는 그 후

제19조 관련 선언의 내용과 범위를 검토하고자 한다.12)

Ⅱ. 헤이그재판협약의 해석원칙

국제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조약이 성안되는 경우에 그 자체의 해석

규정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약해석의 국제관습법을

법전화한 비엔나 조약법협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 연구에서는

조약법협약에 따른 조약의 일반적인 해석원칙 그리고 헤이그재판협약 제2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석원칙을 상호교차 검토하며, 궁극적으로 앞서 언급한

재판협약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등의 적용제외 선언에 대한 범위를

제안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이다. 국제사회에서 조약의 일반해석원칙인 조약법

10) 일반적으로 개별조약에 그 발효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둔다. 헤이그재판협약의 경우에도

제28조 제1항에 두 번째 국가의 구속적 동의절차 후 가입문건을 기탁하여 발효 유예기간

이 경과한 다음 달 1일에 협약이 발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의 체결절차에 대해서는

정인섭, 신국제법강의(제10판) , 박영사, 290-295면.

11) 헤이그재판협약은 2023.09.01. 발효하였다. 2025년 5월 13일, 독일, 프랑스 등 33개국에서

비준동의절차를 완료하여 발효한 상태이며, 유럽연합, 코스타리카는 발효시 해석선언을

통해 협약을 일정부분 변경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https://www.hcch.net/en/instruments/

conventions/status-table/?cid=137

12) 상항별 적용제외선언에 대한 것이지만 가능하면 협약의 비준시 선언사항을 정리하여 적

극적으로 선언을 하자는 주장도 있다; 최성수,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상 몇 가지 쟁

점에 대한 소고, 가천법학 , 제14권 제1호(2021), 57면. 반면 서명만 한 후 다른 국가들의

태도를 지켜보자는 견해도 있다; 장준혁,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의 우리나라 입법, 해

석, 실무에 대한 시사점과 가입방안”, 국제사법연구 , 제26권 2호(2020), 184면. 대부분 국

가들이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재판협약에서 상호주의와 선언의 철회

도 가능하다고 본다면 적극적으로 선언을 주도하는 것도 실익이 있을 것이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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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과 재판협약의 해석원칙을 연구하는 것은 개별조약 해석의 근거를 밝혀서

우리 주장의 국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에 그 실익이 있다.

1. 헤이그재판협약에 내재한 해석원칙

헤이그재판협약 해석은 국제성과 적용의 통일성을 증진할 필요를 고려하여

야 한다(제20조)고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 조문이 국내법에 따라 해석해야 함

을 명시하지 않는 한, 동 협약의 문구 및 구체적 조문은 이 협약에 고유하며・
자율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체약국은 자신의 국내법에서

사용하는 의미로 조문의 문구 및 단어를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체약국

은 통일적 해석의무를 진다(제20조). 헤이그재판협약도 국제사회에서 국제물품

매매협약(CISG)13)과 마찬가지로 회원국이 가지는 자국의 국내법을 배제하고

일차적으로 재판협약을 적용하여야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국

적으로는 회원국의 각기 다른 국내법을 통일하는 효과가 있으며, 따라서 이를

목적으로 성안된 조약이다. 이러한 체약국의 통일적 해석의무는 개별 국가의

법 경험과 전통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협약의 원칙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할 의무를 지며 이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체약국의 국내법원이 그의 기존의 판례와 경험을 기준으로 협약을 해석・적
용할 경우, 비슷한 개념의 국내법원 해석원칙을 자동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국내법 체계의 틀 속에서 발전한 기존의 판결에 사실상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협약에서 중요한 가치로 표시한 적용상 통일이라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곤란할 수도 있다. 이는 유사한 성격을 갖는 CISG의 운용 사례에

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14)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차 체약국에서 재판

협약의 해석과 적용을 행한 판결들을 정리하여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여 통일

13) CISG는 자신의 목적과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협약 자체에 내재한 고유한 자율적인 해석

원칙(CISG 제7조)을 가지고 있다.

14) 이와 관련하여 헤이그재판협약 제1조 제1항은 민사와 상사의 실체관계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민사와 상사’나 ‘민사 또는 상사’라는 표현은 ‘사법관계(私法關係)’

의 영미식 표현인데, 재판협약은 공법관계 문제들은 제외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 재판협

약의 교섭과정에서는 조약의 문언에서 권력행위와 상업행위의 구별론을 채용할지, 그리고

민・상사의 개념에 관해 해설보고서에서 얼마나 상세한 설명을 할지가 큰 논란거리가 되

었다. 그래서 조문에서는 단순히 ‘민・상사’라고만 표현하고, 해설보고서에서도 민・상사
와 민・상사 아닌 것을 구별하는 지침을 간략히 언급하는 수준에 머무르기로 했다; 장준

혁, “2019년 헤이그 외국판결 승인집행협약”, 국제사법연구 제25권 2호, 한국국제사법학

회(2019), 4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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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적용에 이르기 위해 각 국가의 법원에서 고려되어져야 하는 것을 상세히

밝히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일적 해석 및 적용은 법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만 통일적 해석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각 체약국에게 맡겨질 뿐 통일적 해석이 헤이그재판협약에 의해 요구되지 않

는 문제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서의 ‘내용’이 무엇인지(국제적 공서인지 포

함)는 승인국의 법에 대한 판단으로 맡겨져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논의는 미

리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판협약이 실재로 각 국가의 법원에

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개별국가의 구체적인 관행을 가지고 판단하

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론이라 생각을 한다. 더 나아가 외국법원의 판결을

더 효율적으로 참조 및 관리하기 위해 판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술적 지

원이 요구되는데, 마치 CISG 관련 판례들을 조사할 수 있는 UNCITRAL의

CLOUT15)(Case Law on UNCITRAL Texts)나, 로마에 있는 ‘비교법 및 외국

법 연구센터’에서 관리하는 UNILEX 16)같은 웹사이트 시스템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헤이그재판협약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석원칙은 동 협약의 해석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을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다. 조약의 국내법원에서의 적용에서 필

연적으로 제기되는 국제적 해석원칙 및 통일적 해석원칙이 그것이다. 즉 해석

및 적용상의 국제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국법 해석원칙을 일차적으로 고려함

없이 국제조약의 특성을 살려 통일적으로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다. 재판협약에

서 이러한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유사한 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와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앞서 언

급한 기술적인 시스템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야 할 것이다. 다만 조약의

국내법원에서의 해석 및 적용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구체적인 조약문 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는 비엔나조약법협약의 해석원칙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국제조약 성안자들은 개별 조약이 사용하는 문구 등에 대한 해석이 실재로 어

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특히 조약이 국내법원에서 적

용되는 경우는 긴장감 및 압박감이 배가 될 것이다. 재판협약의 경우도 마찬가

지이며, 따라서 조약해석의 기본적인 자료를 조약의 성안단계에서부터 미리 준

비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헤이그재판협약 해석원칙을 파악하는데 동일하게 대비를 해

본 결과 동 협약 역시 조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약법협약이

15) UNCITRAL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자세한 것은 https://www.uncitral.org/clout/

16) 자세한 것은 https://www.unilex.info/instrument/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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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약의 기본적인 해석원칙을 제공한다는 국제적 합의 등을 근거로 타당

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17) 한편 조약을 해석하는 주체의 경우에도 이러한

해석원칙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 조약해석의 일반원칙인

조약법협약을 토대로 2019년 체결되어 2023년 발효한 헤이그재판협약에서 국

가가 당사자로 참여한 재판의 판결에 헤이그재판협약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살

펴보았다.

2. 조약법협약에 의한 해석원칙

국제조약을 성안하는 자들은 조약을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조약의 문구

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관심 가진다. 또한 각국 법원에서 조약을 해석해야 하

는 경우, 판사들이 조약의 자구 및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역시나 관심을

가진다. 조약을 성안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외교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약

해석은 어쩌면 외부적으로 밝혀지는 장래 결과물의 성격으로 인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18) 조약성안자들은 이러한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

해서 비엔나조약법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31조의

통상적 의미19)(plain meaning), 조약문의 문맥20)(context)과 조약의 대상과 목

적21)(object and purpose)에 부합하는 해석 등을 고려하여 성안작업을 하였을

17) 2005년 관할합의협약의 성안 계기로 헤이그재판협약을 위한 시도가 재차 이루어졌다. 특

별위원회의 노력 끝에 초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2019년 제22차 외교회의를 통해 남

은 쟁점을 타결하여 2019년 헤이그재판협약이 체결되었다. 특별위원회는 동 협약에 대한

해설보고서는 여러 차례 수정되어 2020년 9월 발간하여 협약해석의 보충자료로서의 역할

을 하고 있다.

18) Beaumont P, “Reflections on the relevanc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to private international

law treaty making”, Hague Recueil des Cours, vol. 340(2009), pp. 9–62.

19) 조약법협약 제31조에서 ‘통상적 의미’에 관한 해석방법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헤이그재판협약에서는 이러한 해석규정이 없다. 다만 특정한 단어에서 통상적 의미가 다

양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판협약의 해석원칙에 따라 해석의 국제성 및 통일성에 비추

어 조약 문구 및 단어의 통상적 의미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통상적 의미에 관한 해석

규정을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은 조약해석의 기준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 문맥해석(contextual interpretation) 역시도 헤이그재판협약에 명시적 내용은 없으나 이러

한 문맥해석은 통상적으로 조약해석에 사용되는 해석방법이므로, 다만 여기서는 헤이그재

판협약의 국제성 및 통일성을 기초로 한 해석원칙을 그 맥락(context)으로 하여 해석해야

한다.

21) 조약의 대상 및 목적(the object-and-purpose)에 따른 해석원칙을 보면, 헤이그재판협약

이 가지는 목적에 충실한 일반원칙에 따른 해석을 요구한다. 재판협약의 일반원칙을 구체

화하기 위해서 조약의 목적과 대상에 따른 해석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는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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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한 조약법협약 제32조에 따라 조약의 준비문서와 회의자료 같은 보

충적 문서는 제31조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단지 보충문서로서 조약해석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제31조의 적용으

로 현출되는 의미를 ‘확인’하고 보충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조약 성안

자는 조약의 교섭 및 채택과정에서 남기는 수많은 외교회의의 속기록과 같은

문서나 관련한 준비문서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즉 조약해석의 중

요한 문서로서의 가치를 고려하면서 조약성안의 준비작업을 한다.22)

지금까지는 조약 성안자의 입장에서 조약해석을 살펴보았지만, 거꾸로 조약

을 해석하는 주체의 경우에도, 가령 국제법원이나 각국의 국내법원도 이러한

해석원칙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법원에서 조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원칙들은 조약법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준거가

될 것이며 더욱이 그러한 것이 조약법협약의 내용은 국제관습법을 이루고 있

는 내용들을 단지 법전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석원칙의 보편타당성을 확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이다.23) 따라서 조약해석의 과정에서 조약해석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는 조

약법협약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실제로 그 가치는 상당

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 조약해석의 일반원칙인 조약법협약을 기초로

개별 조약의 해석원칙의 내용을 파악하고 해석의 준거를 형성하는 것은 타당

하다.

먼저 조약법협약에 규정된 조약해석은 ‘신의칙’(in good faith)에 따른 해석

을 기본24)으로 당사자가 의도한 것 혹은 기대에 따른 ‘통상적 의미’(plain

법협약의 대상과 목적에 따른 해석과 유사한 점이 있다.

22) 이진기, “198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의 해석과 적용”, 비교사법 제17권

제2호 통권 제49호, 한국비교사법학회(2010), 223면.

23) 조약법협약은 개별조약의 내용에 대한 (의미)해석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법관계를 다루

는 조약에 대해서는 그 규정 해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일부 있다. 반

면에 조약법협약은 사법관계 조약을 불문하고 모든 조약의 내용해석에 적용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의 논거로는 조약법협약은 국제관습법을 법전화한 것, 법의 일반원칙이

라는 주장, 사법조약에 대한 명시적 부적용이 없다는 사실 등이 있다. 이진기, 앞의 논문,

224면. Sieg Eiselen, "Literal Interpretation: The Meaning of the Words", in CISG

Methodology, Sellier European Law Publishers(2009), p. 78. 결론적으로 이는 성질을 달

리하는 조약에 동일한 해석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해석규정이 추구하는 명확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효적인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24)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관장하는 대부분의 조약에서 비슷한 해석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국제성과 통일적 적용원칙), 더불어 신의칙에 따른 해석원칙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해석원칙을 정하고 있다. 국제물품매매협약, 헤이그관할협약, 그리고 헤이그재판

협약 해석원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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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에 따라야 한다.25) 또한 이러한 통상적 의미는 조약문의 ‘문맥’(context)

과 조약의 ‘대상과 목적’(object and purpose)에 부합하는 해석을 하여야 한다.

조약법협약 제31조 제1항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문언적’(textual or literal)

그리고 ‘실효적 혹은 목적론적’(effectiveness or teleological) 해석방법을 함께

고려하지만 문언적 접근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조약법협약 제31조 제2항은 문맥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

고 있으며 조약은 그 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살펴야 함을 규

정하고 있다. 제3항의 ‘추후관행’(subsequent practice)을 고려한다는 것은 조약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관행을 참조하는 것으로 국제법정에서 잘 발달한 법리이

다. 따라서 조약문이 정확하게 해석 및 적용된다는 의미는 당사자들이 이해하

고 있는 의미에 따라 관행이 일관되고 공통되며, 양당사자나 모든 당사자가 명

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추후관행을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조약

법협약 제32조는 조약의 준비문서와 같은 보충적 요소는 제31조 해석의 일반

원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특정한 상황에서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26) 아래의 헤이그재판협약의

해설보고서에서 교섭 및 채택과정의 상세한 기록을 하여 특정한 해석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설보고서를 통해 그 진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중

요한 예가 된다.

헤이그재판협약은 실제적 적용에 있어 통일적 적용을 도모하기 위해 실질적

이며 또한 높은 수준의 조화(harmonization)를 추구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재

판협약 제20조는 국제성을 고려한 통일적 해석 및 적용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동시에 신의칙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27) 조약법협약 제31조 및 제32조와

재판협약 제20조와의 비교를 통해서 양자의 차이점을 분석하고,28) 재판협약

제20조를 기본적 내용으로 하여 조약법협약의 해석원칙을 채택하여 재판협약

의 해석규정을 더욱 구체화시키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29) 이는 앞으로 논

25) 장복희, “조약의 해석 및 적용 : 유럽인권협약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경

상대학교 법학연구소(2011), 367면.

26) 이진기, “198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의 해석과 적용”, 비교사법 제17권

제2호 통권 제49호, 한국비교사법학회(2010), 223면.

27) 김인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범위”, 법조

통권 제600호, 법조협회(2006), 214-216면.

28) Chang-fa Lo, Treaty Interpretation Under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Springer(2017), pp. 146-147.

29) João Ribeiro‑Bidaoui, “The International Obligation of the Uniform and Autonomous

Interpretation of Private Law Conventions: Consequences for Domestic Courts and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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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특히 헤이그재판협약에서 국가가 당사자로 참여

한 재판의 판결에 헤이그재판협약의 적용가능성 등에 대해 살펴보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3. 소결(해설보고서의 활용)

국제사회에서 각 국가 법원이 재판협약의 통일된 해석을 이루기 위해 반드

시 고려하고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은 헤이그재판협약에 관한 해설보고서이

다.30) 그 이유는 동 보고서가 단순히 일반 보고자들의 견해가 아니라 재판협

약 성안을 위해 교섭 및 채택의 과정에 있는 외교회의에 참여한 모든 참가국

들에 의해 상호 의사교류 및 검토된 후 수 차례 수정된 참가국들의 견해이기

때문이다.31) 해설보고서에는 참가국들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고 있으며 서로

합의한 과정을 통해서 의견수렴 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협약의 구체적 조문

을 해석하는 것으로 다양한 견해의 실질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32) 한

예로 2019년 헤이그재판협약은 민사와 상사의 실체관계에만 적용된다(제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민사와 상사’라는 표현은 공법관계를 제한 사

법관계(私法關係)만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함으로 재판협약은 공법관계

의 문제들은 협약의 범위가 아니라는 구분을 하고 있다. 헤이그재판협약의 교

섭과정에서는 조약의 문언에서 권력행위와 상업행위의 구별 방법론을 사용할

지, 그리고 민・상사의 개념에 관해 해설보고서에서 얼마나 상세한 설명을 할

지가 큰 논란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조문에서는 단순히 ‘민・상사’라고만 표현

하고, 해설보고서에서도 민・상사와 민・상사 아닌 것을 구별하는 지침을 간략
히 언급하는 수준에 머무르기로 했다.33)

헤이그재판협약은 법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의 한 형태라 볼 수 있으며,

Organisations”, Netherlands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67(2020), pp. 142-144.

30) 재판협약 특별위원회의 노력 끝에 협약의 초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2019년 제22차

외교회의를 통해 남은 쟁점을 타결하여 2019년 헤이그재판협약이 체결되었다. 동 특별위

원회는 재판협약에 대한 해설보고서를 네 차례 수정 작성하여 협약해석의 보충자료로서

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 해설보고서는 2020년 9월 영・불어 합본을 책자형

식으로 발간한 자료이다. 자세한 것은 https://assets.hcch.net/docs/a1b0b0fc-95b1-4544-

935b-b842534a120f.pdf

31) 해설보고서(2020판), para. 2, 7, 8.

32) 해설보고서(2020판), para. 6.

33) 해설보고서(2020판), para. 28-35; 장준혁, “2019년 헤이그 외국판결 승인집행협약”, 국제

사법연구 제25권 2호, 한국국제사법학회(2019), 4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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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러한 조약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국이 되는 순간 자국의 관련 국내법

은 적용에 있어 가입한 조약의 후순위가 되어 사실상 체약국들의 법이 통일되

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사법관계 조약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34) 이에 대한 해석규정은 국내법원에서 채용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가 없으며, 재판협약의 해설보고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그 활용도가 상당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

를 평가하는데, 헤이그재판협약의 정부당사자 판결의 처리문제에 관련하여 조

약의 선언(declaration), 정부당사자의 범위, 정부당사자에 대한 국가의 선언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마찬가지로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적 근거는 동

해설보고서를 기초로 하며, 각 국가에서 행한 재판협약의 적용사례는 중요한

예시적 분석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재판협약 적용사례는 찾을 수

없다.

Ⅲ. 헤이그재판협약의 정부당사자 판결의 처리

1. 헤이그재판협약에서의 선언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또 다른 하나의 사법통일을 위한 결과물로 외국판결

을 국내판결과 동일하게 승인・집행하는 다자체제를 형성하였다. 2019년 외교

회의에서 헤이그재판협약이 체결된 후, 최종의정서(Final Act)에 교섭 회원국

의 서명을 통해 협약의 정본 인증과 동시에 완성을 공식화한 단계로 협약의

교섭 회원국은 각자의 국내 절차인 서명, 교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등

의 구속적 동의 절차를 거쳐 2023년 발효하였다.35) 차후에 우리나라도 구속적

동의 절차를 거쳐 헤이그재판협약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헤이그재판협약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선언을 통해서 협약의 일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특히 여기서 제19조의 정부 등과 관련된 재판에 관한 선언에

그 중점을 두어 향후 헤이그재판협약 가입시 또는 그 후 제19조 관련 선언의

내용과 범위를 검토하고자 한다.36)

34) Beaumont P, “Reflections on the relevanc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to private international

law treaty making”, Hague Recueil des Cours, vol. 340(2009), pp. 9–62.

35) 재판협약에 대해서는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pecialised-sections

/jud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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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언(declaration)의 의미를 일반 국제공법에서

의 유보(reservation)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유보의

정의는 조약법협약 제2조(1)항(d)호에 성문화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유보라

함은, 자구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조약의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시에, 국가가 그 조약의 일부규정을 자국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약의 일부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또는 변경시키고자 의도하는 경우에, 그 국가

가 행사하는 일반적 성명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 외에도, 유보의 주제는 전통적으로

어려운 법적 문제를 야기했다. 저명한 국제법 학술논문에서는 유보를 “법적 영

역에서 상당한 불명료한 문제”(a matter of considerable obscurity in the realm

of juristic speculation)라고 묘사했다. 조약법협약에서는 양자조약과 다자조약

을 기본적으로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동 유보는 양자조약

에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조약의 모든 내용은 당사국이 구속되기

전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자조약에서 일 당사자가 유보를 행사한

다는 것은 조약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영미계약법에

서 의미하는 ‘반대/새로운 청약’(counter/new offer)이 발생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협상을 통해 양 당사국은 합의를 한 후 서명을 해야 할 것

이다. 유보와 관련한 대부분의 문제는 다자조약에서 발생하고 특히 유보국의

유보행위에 대한 상대국과의 효력 문제가 주를 이룬다. 여기서 어떤 국가의 행

위가 명칭에 상관없이 그 효과가 조약의 일부 규정을 배제 또는 변경하는 행

위는 유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선언의 명칭으로 하는 행위일지라도

그 효과가 다자조약인 헤이그재판협약의 일부를 배제하거나 변경하는 것 이므

로 이는 충분히 유보로 볼 수 있으며, 유보의 법적 효과가 적용 된다.37) 또한

재판협약은 선언에 대한 내용을 따로 규정38)하고 있는데, 선언의 시기(제1항,

제2항), 선언의 발효시점(제3항), 후속적으로 이루어진 선언의 발효시점(재4항,

제5항)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

국제법학의 영역에서 유보와 관련한 많은 법적 논쟁이 있어 왔다. 대표적인

36) 유럽연합, 코스타리카는 발효시 해석선언을 통해 협약을 일정부분 변경하고 있다. 상항별

적용제외선언에 대한 것이지만 가능하면 협약의 비준시 선언사항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선언을 하자는 주장도 있다. 대부분 국가들이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재판협약에서 상호주의와 선언의 철회도 가능하다고 본다면 적극적으로 선언을 주도하는

것도 실익이 있을 것이라 보인다.

37) 정인섭, 신국제법강의(제10판) , 박영사, 318, 319면.

38) 헤이그재판협약 제30조; 해설보고서(2020판), para. 417, 418,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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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유보는 조약의 통일적 적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본다는 것과 그와는 반대

로 통일적 적용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대별된다. 앞서도 언급

했지만 유보의 문제가 상당히 불명료한 법적 문제로 파악을 하는 이유도 그

역할에 대한 극명한 대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헤이그

재판협약을 채택하기 전 수차례 행한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에서도

동 협약에서는 유보를 최소한으로 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광범위하게 사

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 되었었다.39)

조약법협약에서의 유보에 대한 정의는 비교적 명확하게 내리고 있으며, 그

법적 개념으로서의 유보에 대한 이해 역시 어느 정도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약의 유보에 대한 논의는 조약의 성안단계부터 많은 논쟁거

리를 제공하는데, 특히 조약의 통일성(uniformity) 문제와 유보를 동시에 파악

하는 경우에 체약국의 외적 확장문제에 대해서 반대로 체약국 상호간의 실질

적인 통일성 확보의 문제와 충돌하는 지점에서 이러한 견해가 나누어지는 경

향이 있다. 이는 구체적 개별적 조약에 따라 그 중점 즉 조약이 추구하는 목

적이 어딘지에 따라 유보에 대한 견해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조약의

목적에 비추어 유보의 사용방향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40)

2. 헤이그재판협약에서의 정부당사자 문제

헤이그재판협약 제19조의 논의를 위해서는 동 협약의 정부관련 조문과 종합

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동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으로

제2조 제1항이 열거하는 사항들 중 (n)호 공무수행 중인 군대 구성원의 활동

을 포함한 군대의 활동, (o)호 공무수행 중인 법집행 활동, (q)호 일방적 국가

조치에 의한 국가채무 재조정에는 헤이그재판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정

부의 행위관련 문제는 헤이그재판협약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정하는

39) 헤이그재판협약은 유보를 금지하는 어떠한 규정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조약법협

약의 일반적인 규정(제2조(1)(d), 제19조-제23조)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해설보고서(2020

판), para. 420.

40) 헤이그재판협약의 경우 그 해석에 있어 조약법협약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재판협약은 자체적으로 제20조에서 동 협약의 해석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당연

히 헤이그재판협약 내에 존재하는 유보 및 선언 관련 조항들은 이러한 해석원칙에 따라

일차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보충적으로 조약법협약의 해석원칙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유보 및 선언이 조약의 목적과 대상과 양립가능

성 판단에 의해 허용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약의 목적은 유보 및 선언의 해

석기준에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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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다. 또한 헤이그재판협약 제2조 제4항에서 정부, 정부기관, 정부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소송의 당사자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판결이 동 협약의 적용범

위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 이 역시도 정부관련 내용들이다. 또한 헤이그재판

협약 제2조 제5항에서 소위 주권면제(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그 자신 및 그의

재산에 관하여 가지는 특권과 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 또한 정부관련 부분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41)

그 다음 헤이그재판협약 제19조에서 국가는 국가 또는 그를 위하여 행위하

는 자연인 또는 그 국가의 정부기관 또는 그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연인(국가

행위 관련 당사자) 등이 당사자인 소송으로부터 현출되는 재판에 대하여, 비록

그것이 민사 또는 상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재판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선언

을 할 수 있는데, 헤이그재판협약 제2조 및 제19조를 묶어서 종합적으로 판단

하는 것이 협약 가입 시 우리가 하는 선언의 의미를 파악하고 예상 가능한 결

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42) 국가는 국가(또는 그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연인)

또는 그 국가의 정부기관(또는 그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연인) 등이 당사자인

소송으로부터 나오는 재판에 대하여, 비록 그것이 민사 또는 상사에 관한 것이

더라도, 재판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국가소

유의 기업이 당사자가 되는 재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동

협약 제2조의 국가행위자 범위보다 제19조의 국가행위자 관련 범위가 훨씬 넓

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제19조의 선언을 통해 동 협약의 배제 범

위를 넓힐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보아 반드시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43)

제19조의 적용제외선언의 효과와 관련해서 국제법의 일반원칙인 상호주의

(reciprocity)에 관한 고려를 해야 한다. 선언이 모든 체약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제한적 효과만 가지는데, 그 효과를 보면, 첫째, 선언국이 승인국

41) 헤이그재판협약과 주권면제와의 관련성은 동 협약 제2조 제5항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가 비주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민・상사 부문에 해

당되어 동 협약이 적용되어야 하나, 해설보고서는 당해 국가가 주권면제를 포기하지 않고

재판관할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재판협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다. 이는 민사재판관할권

의 문제를 국제재판권의 한계 문제로 인식하는 국제공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태도이다;

석광현.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의 주요 내용과 간접관할규정”, 국제사법연구 제26권 2호

(2020), 17-18면; 해설보고서(2020판), para. 88.

42) 장준혁, “국제재판관할법 전면 개정의 의의와 과제”, 국제사법연구 제28권 2호(2022),

114-116면.

43) Paul R. Beaumont, Judgments Convention: Application to Governments, Netherlands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67(2020), pp. 13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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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협약에 의해 승인・집행할 의무를 면제하여 준다. 둘째, 선언국 판결이

타 체약국에서 협약에 의해 승인・집행될 수 있는 혜택도 같은 한도에서 없어

진다(제19조 제2항). 이러한 상호주의 이론에 의하면, 어느 국가가 외국재판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 역시 자국 판결을 동등하게 인정해 주어야 한다.

상호주의에 기반한 접근방법은 국제법적 관계에 있어 형평성과 균형을 중시하

나, 상호주의적 승인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판결 승인이 지체 되

거나 거부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헤이그재판협약은 제19조는 국가의 명

시적 선언을 통해 이러한 점을 해결 할 수 있다.44)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

해 선언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45)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아래와 같다.

44) 윤성현・안나래, “국내 판결에 대한 외국 법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국제사법연
구 제31권 제1호(2025), 262-264면.

45) 김효정,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서의 상호보증 요건에 관한 미국법의 입장 및 시사점”,

국제사법연구 제26권 제1호(2020), 45-48면.

민・상문제/私法關係 정부당사자/국가주권행위

제1조 ・재판협약 적용

・당사자 중 하나가 정부 또는 주권행사
O -> 적용

・당사자 중 하나가 정부 또는 주권행사
X -> 비적용 

제2조 제1항
⒩호
⒪호
⒬호

・민・상문제로 포섭가능성 없음
・적용불가

・⒩호⒪호⒬호 예시열거조항
・재판당사자 상관없이 동 호인 경우 비

적용

제2조 제4항 
정부당사자

・재판협약 적용
・정부당사자인 것으로만 비적용 되지 

않음
・국가주권행위인 경우 비적용 

제2조 제5항
주권면제

・재판협약은 적용가능으로 해석
・제한적 주권면제론에 의해서도 적용가능)
・해설보고서는 다른 견해

・재판협약은 적용가능으로 해석
・해설보고서는 다른 견해

제19조
선언

・재판협약 적용

・국가 또는 그를 위해 행위하는 자연인
/정부기관 또는 그를 위하여 행위하
는 자연인/ 국가소유기업이 선언대상

・국가간 상호효 있음(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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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헤이그재판협약의 정부당사자 선언에 대한 해석원칙

앞서 언급하였듯이, 헤이그재판협약의 해석원칙 설정의 근거 규범으로 조약

법협약과 헤이그재판협약 제20조의 해석원칙이 그 출발점이 된다. 협약 자체에

내재한 해석원칙이 당해 조약의 해석원칙으로 채용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지

만 조약법해석원칙이 구체적 조약의 해석원칙으로 차용되는 것은 논증이 필요

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논의를 하였다.46)

먼저 조약법협약 제31조의 통상적 의미(plain meaning), 조약문의 문맥(context)

과 조약의 대상과 목적(object and purpose)에 부합하는 해석원칙을 검토하여

재판협약의 문구를 해석하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으며, 조약법협약 제32조에

따라 조약의 준비문서 및 해설보고서와 같은 보충적 문서는 제31조 해석의 일

반원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특정한 상황에서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다. 한편 제31조 제3항의 후속관

행(subsequent practice)을 고려하여 조약해석 및 적용에 있어 관행을 참조하

는 것으로 국제법정에서 잘 발달한 법리이다. 헤이그재판협약은 발효 전이라

후속관행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이미 발효한 자매조약인 헤이그재판관

할협약에 대한 각국 법원판결을 검토하는 것이 그러한 후속관행을 파악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헤이그재판협약 제20조의 해석원칙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것이며47), 이러한 논의는 항상 동 협약 제20조의 내용

을 기본값(default)으로 하는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48)

헤이그재판협약의 해석원칙은 구체적으로 동 협약 제2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국제조약 및 협약의 해석은 특히 국제사법회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

관계에서 통일법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의 협약들은 명시적으로 국제법적 의무

46) 가령 헤이그재판협약의 선언 및 유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재판협약의 규정에 따라

해석을 하면 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약법협약의 해석원칙에

따라야 한다; 해설보고서(2020판), para. 417-420.

47) João  Ribeiro ‑ Bidaoui, “The International Obligation of the Uniform and  Autonomous

Interpretation of Private Law Conventions: Consequences for Domestic Cour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therlands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67(2020),

pp. 142-144.

48) CISG 제7조 1항은 1978년 협약초안 제6조와 동일하며, 신의칙이 추가된 것 외에는

‘UNCITRAL이 관장하는 다른 사법조약들의 해석규정과 동일하다. 따라서 CISG 제7조 1

항을 기본값으로 하여 규정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론은 헤이그재판

협약 제20조(해석원칙)을 분석하는데도 차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CISG 제7조의 가치에

대한 상세한 것은, 존 오. 호놀드(오원석 역), UN통일매매법 삼영사(2004), 130-132면.



568  법학논고 제93집 (2026. 04)

의 형태로 통일성과 자율성을 요구하는데, 이는 국내법원에서 이와 같은 조약

을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협약적용의 통일성과 자율적 적용 이라는

다소 상반된 이념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 의미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헤이그 협약의 해석 및 적용은 조약의 개별조문 및 문구에 있어 ‘진정한 의

미를  확립하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1이는 해당 개별조문의 체계적

인 이해와 통일적인 적용을 목표로 해야 한다. 통일적인 해석 및 적용은 간단

하게 언급하면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역시도 협약의 적

용과정에서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또한 헤이그재판협약의 자율적

해석의 의미도 지리적 위치와 무관하게 자율적 해석은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 

국내법의 의미와 특정 개념을 참고하지 않으며 협약 자체의 맥락에서 발생하

는 해석을 의미한다.49)

좀 더 실무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헤이그재판협약이 발효하였고 실제로 각

국가의 법원에서 동 협약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 각 국가 법원이

관련해서 통일적 해석을 이루기 위해서는 출발점으로 삼기에 가장 적합한 것

은 재판협약에 관한 해설 보고서50)이다. 그 이유는 이 보고서가 단순히 보고

관들의 견해가 아니라 외교 회의에 참여한 모든 회의 참가국들에 의해 검토되

고 수정된 그들의 각각의 견해이기 때문이다. 또한, 협약의 문언(서문을 포함

한 협약 본문의 목적 및 맥락 포함)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조약

의 준비 작업에 의존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조약법협약 제31조 및 제32조

에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하였다. 따라서 국가 법원은 헤이그국제사법회

에서 제공되는 웹사이트51)에 업로드된 문서나 협약의 협상 경위를 기록한 지

금까지의 회의록 및 특히 제22차 회의 최종 회의록52)에서 해석지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문서의 효용성에 대한 예시로, 가령 국가

및 국가를 위해 행위하는 자에 대한 협약 적용 방식과 관련된 조항의 의미 해

석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두 문서는 해당 조항을 다룬 작업반의 내용을 반영

한 2019년 4월 예비문서 제5호와 2019년 6월 정보문서 제6호이며, 기타 정부관

49) João  Ribeiro ‑ Bidaoui, “The International Obligation of the Uniform and  Autonomous

Interpretation of Private Law Conventions: Consequences for Domestic Cour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therlands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67(2020),

p. 140.

50) Convention of 2 July 2019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Explanatory Report“, as approved by the HCCH on 22

September 2020’ 자세한것은 https://assets.hcch.net/docs/a1b0b0fc-95b1-4544-935b-b842534a120f.pdf

51) 자세한 것은 https://www.hcch.net/en/home

52) 자세한 것은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pecialised-sections/jud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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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재판협약의 나머지 부분은 재판협약의 구체적 조항들에 초점을 맞추어 해

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53)

Ⅳ.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는 우리가 재판협약 가입시 제출해야하는 선언의 내용, 특

히 정부가 당사자로 참가하는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해서 배제할 경우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국제조약

관계에서는 상호주의(reciprocity)가 존재하므로 다자 및 양자 간의 관계를 적

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재판협약 제2조 및 제19조를 묶어서 종합적인 논

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유보 또는 선언에 대한 시각은 조약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것으

로 파악을 한다. 하지만 헤이그재판협약의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앞서 일반조약의 경우와 달리 재판협약은 조약의 초안 준비 단계부

터 장차 체약국이 될 국가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유보조항을 조약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조약의 채택이라는 과정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러

한 과정들은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협의단계로 간주한다. 그 이유는 재판협약

은 그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각기 서로 다른 국내법규정을 하나의 통일법을

만드는 과정이므로 국가마다 자국법의 견지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가 각각 다

르므로 이러한 편차를 줄이는 필수의 방법이 조약의 ‘유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조약의 초안단계부터 논의를 진행한다.

통일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경험상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

적이다. 국가들 간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중도에 지연이 되거나 마침내 좌절을

하는 경우를 무수히 보아왔다. 이상적인 통일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부분 또

는 모든 초안자들을 만족 시킬 수 있는 타협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에 도달하

게 된다. 따라서 현시점에 조약이 발효된 상태로 소주제 ‘헤이그재판협약의 정

부당사자 판결의 처리’에서 제19조 선언에 의한 배제는 좀 더 다른 국가의 실

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구의 진행 및 체약국의 실

무에 따라 변화될 수도 있다.

53) Paul R. Beaumont, Judgments Convention: Application to Governments, Netherlands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67(2020),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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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재판협약처럼 단일 조약 내에서도 공법 및 사법 성격이 혼재할 수 있

으며, 따라서 그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도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 예를

들면 조약법협약과 재판협약에 구체적 조문으로 등장하는 ‘통일적 해석 및 국

제성 고려’에 대한 개념 해석도 조약이 추구하는 목적과 대상에 따라 그 지향

점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파악하여, 개별조약의 해석 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나름의 이해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사적 영역에 관한 대부분 조약은 우리의 경제 관련 문제를 다루는 조약이

대부분이다. 이는 평등한 법률관계에 놓인 당사자들을 규율하는 영역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 등 다양한 법원칙에 의해 규율된다. 이러한 사적 영역에 관한 조

약이 새롭게 성안될 때 전략적 판단을 통해서 조약창설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더불어 국가의 이익보호라는 또 다른 가치가 조약창설에 중요한 기준이 됨을

주지하고 이에 따른 조약의 해석규정에 대한 선제적 제안을 통해서 조약창설

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조약법협약과 헤이그재판협약의 해

석원칙을 상호 검토하여 해석의 근거 규정으로 활용한다면, 헤이그재판협약에

의해 외국 법원에서 우리 판결이 배제되는 경우, 그리고 우리 법원에서 외국판

결을 배제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판협약 해석원칙의 근거 규정을 확보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유용하다.54)

54) 재판협약의 연구동향 및 최신 논의동향은 독일 린데만 재단의 자금 지원으로 운영되며,

전 세계적인 아이디어 교환을 촉진하고 국경을 초월한 사법의 차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

들을 연결하는 ConflictofLaws.net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폭넓게 이해되는 국제사법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고 헤이그재판협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알 수 있는 곳으로 이를

통해 활발하게 의견 및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 및 앞으로의

연구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으며, 동 주제 연구자에게 연구 성과를 알릴 수 있어 유용

하게 활용되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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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erpretation of the 2019 Judgments Convention

and the Declaration of Article 19*

55)Choi, Sungho**

On July 2, 2019,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HCCH)

adopted a new multilater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When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the court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e obliged to

recognize and enforce civil and commercial judgments of other Contracting

States. Traditionally,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were entirely governed by the domestic laws and practices of each state. It

is significant that after a long effort,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which was internationally unified beyond

the region, was launched. A substantial risk that a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judgment of one country could be denied in another country has been

largely eliminated.

In the future, the new Convention will complement the 2005 Hague 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 and 1958 the 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nd could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stability, predictability of cross-border commercial transactions

and thereby improve trade, investment and the global economy. The Convention

is now waiting for each country’s accession and ratification, and it is noteworthy

how well each country will respond and achieve the same success as the

New York Convention.

In this paper, several issues are reviewed, particularly recognition and

enforcement under national law, the method of acceptance by domestic law,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과제번호)(NRF-2022S1A5B5A17047615)

** Lecturer, School of Law,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h.D/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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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ud as a reason for refusal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a substantive or procedural violation of public policy, reciprocity, the possibility

of setting a uniform standard of habitual residence, the mechanism for declaring

of refusal are reviewed.

It is necessary to quickly become acquainted with the judgment Convention,

in practice and academic circles, including courts dealing with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by preparation and distribution of commentary

on the Convention. Watching the trend of many countries joining the Convention,

we need to review pro-actively the timing of Korea’s accession to the Convention.

Keywords : Hague Judgments Convention, Principle of Interpretation, reciprocity, 
Declarations,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States, civil or commercial matters 


